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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길음2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주민 공람공고

          1. 서고시 2008-504(2009.1.2)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, 서고시 제2011-108

(2011.4.28.)호, 서고시 제2011-316(2011.10.27.)호 및 서고시 제2014-262(2014.7.17.)호로 

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어, 성북구 고시 제2012-159(2012.11.8)호 사업시행인가 및 

성북구 고시 제2014-60(2014.4.24.)호로 관리처분인가된 길음2촉진구역과 관련하여,

         2.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「도시 및 

주거환경정비법」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및 

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를 공람,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.

          가. 사업개요

            1) 사업명칭 :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            2) 위    치 : 성북구 길음동 498번지 일대 (시행면적 : 104,979.30㎡)

            3) 시 행 자 :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
            4) 건축계획 : 지하3층/지상39층, 24개동, 공동주택(아파트) 2,352세대

                         및 부대복리시설

            5) 주요변경 내용 

- 2014.4.24. 관리처분시 정비사업비 추산액 반영한 자금계획 변경 

- 평형변경(대형→중·소형)에 따른 세대수 증가 등 건축계획 변경 

- 사업기간 변경(사업시행변경일로부터 60개월이내) 등 

          나. 주민공람 개요

            1) 공람기간 : 2015.03.26 ∼ 2015.04.09 (14일간) 

            2) 공람장소 

              -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 2241-2854)

              -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945-0509)

            3) 공람내용 : 사업시행변경인가 관계도서

            4) 관계도서 : 공람장소에 비치

            5) 공고방법 : 구보게재 및 조합사무실 게시판 게시

붙 임  1. 공고문(안) 및 공람의견서 1부. 

       2. 사업시행인가 신청 주요 변경내역 1부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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